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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전산세무 1급

의제매입세액공제 개정사항 안내

<2022년 전산세무 1급 –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정사항 안내>

부가가치세 세법 개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이 법인의 경우 40%에서 50%로 변경되었습니다.

2022년 해커스 전산세무 1급 교재로 학습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에 있는 추록으로 보완하여 학습하시기 

바랍니다.

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이므로, 만약에 시험에 출제가 되더라도 문제 자료에서 개정사항

에 대한 안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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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ge 위치 수정 전 수정 후

별책

56
[11]번

(빈출 부가가치세신고 > [11]번 > 기출확인문제 > 자료 네모박스 > 2 > (표) > 제품

매출(금액)을 아래와 같이 수정)

2. 의제매입세액 관련 제품매출, 면세매입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액

  

제1기 과세기간(1.1.~6.30.) 제2기 과세기간(7.1.~12.31.)

제품매출 56,000,000원 100,000,000원

면세 원재료 매입 18,200,000원 72,000,000원

의제매입세액 공제액     700,000원 -

  ※ 모든 원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품 생산에 사용되었고 제2기 예정신고기간 의제매입세액 공제액

은 없다.

Page 위치 수정 전 수정 후

별책

57
중간

([11]번 > 기출따라하기 > 방법1 > 2단계 

> 화면캡처 에서)

ㆍ과세표준 > 합계   : 195,000,000

ㆍ과세표준 > 예정분 :  95,000,000

ㆍ과세표준 > 확정분 : 100,000,000

ㆍ대상액 한도계산 > 한도율 : 40/100

([11]번 > 기출따라하기 > 방법1 > 2단계 

> 화면캡처 에서)

ㆍ과세표준 > 합계   : 156,000,000

ㆍ과세표준 > 예정분 :  56,000,000

ㆍ과세표준 > 확정분 : 100,000,000

ㆍ대상액 한도계산 > 한도율 : 50/100

별책

57
하단

([11]번 > 기출따라하기 > 방법1 > 2단계 > 화면캡처 밑에 있는 산식을 아래와 같이 수

정)

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제율 : 4/104

ㆍ제조업의 경우에는 농·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도 인정됨

ㆍ당해 연도 1역년 매입액 : 18,200,000(제1기) + 0(제2기 예정) + 72,000,000(제2기 확정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= 90,200,000원

ㆍ이미 공제받은 금액 : 700,000(제1기) + 0(제2기 예정) = 700,000원

ㆍ제2기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 = Min[㉠,㉡] - ㉢ = 2,300,000원 

   ㉠ 전체 1역년의 대상 매입가액 × 공제율 = 90,200,000 × 4/104 = 3,469,230원

   ㉡ 전체 1역년의 과세표준 × 일정율 × 공제율 = 156,000,000 × 50% × 4/104 = 3,000,000원

   ㉢ 이미 공제받은 금액 = 700,000원

(참고)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이 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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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3 2-(3)번

(제97회 기출문제 > 실기편 > 2-(3)번 > 자

료 > 네모박스 > ※)

※ 제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과 관련된 제

품매출액(과세표준)은 예정신고기간에 10

0,000,000원, 확정신고기간에 80,000,00

0원이 발생하였다. 제1기 예정 부가가치

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적용 매입가액

은 52,000,000원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

액은 2,943,396원이다.

(제97회 기출문제 > 실기편 > 2-(3)번 > 자

료 > 네모박스 > ※)

※ 제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과 관련된 제

품매출액(과세표준)은 예정신고기간에 8

0,000,000원, 확정신고기간에 64,000,00

0원이 발생하였다. 제1기 예정 부가가치

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적용 매입가액

은 52,000,000원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

액은 2,943,396원이다.

해답집

49

2-(3)번

해설

(제97회 기출문제 해설 > 실기편 > 2-(3)번 

> 화면캡처 에서)

ㆍ과세표준 > 합계   : 180,000,000

ㆍ과세표준 > 예정분 : 100,000,000

ㆍ과세표준 > 확정분 :  80,000,000

ㆍ대상액 한도계산 > 한도율 : 40/100

(제97회 기출문제 해설 > 실기편 > 2-(3)번 

> 화면캡처 에서)

ㆍ과세표준 > 합계   : 144,000,000

ㆍ과세표준 > 예정분 :  80,000,000

ㆍ과세표준 > 확정분 :  64,000,000

ㆍ대상액 한도계산 > 한도율 : 50/100

해답집

49

2-(3)번

해설

(제97회 기출문제 해설 > 실기편 > 2-(3)번 > 화면캡처 밑에 있는 산식을 아래와 같이 수

정)

ㆍ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의 공제율 : 6/106

ㆍ음식점업의 경우 농·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분은 공제 적용 불가

ㆍ당기매입액 : 예정분 52,000,000 + 확정분 7,200,000 = 59,200,000원

ㆍ이미 공제받은 금액(예정신고분) : 2,943,396원

ㆍ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 = Min[㉠,㉡] - ㉢ = 407,547원 

   ㉠ 전체 과세기간의 대상 매입가액 × 공제율 = 59,200,000 × 6/106 = 3,350,943원

   ㉡ 전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× 일정율 × 공제율 = 144,000,000 × 50% × 6/106 = 4,075,471원

   ㉢ 예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 = 2,943,396원


